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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

Ⅰ. 머리말

지난해 상여 을 통상임 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‘ 아리무진’에 한 법원 례 이

후 이른바 ‘통상임  문제’는 우리나라 노사정 당사자와 노동 련 연구자들에게도 해결

책이 잘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난감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. 이 문제의 력은 자칫 

기업의 존립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에서 장의 노사 당사자에게는 박한 생

존의 문제로 다가갈 것이다. 이런 을 감안해서 어느 노동 련 계자는 통상임  문제

를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시련으로 표 하기도 한다. 
통상임  문제에 한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모색  제시되고 있지만 여 히 법제도

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. 결국 법원과 법제도  해결에 앞서 노사 당사자의 

자율 인 해결노력이 더 요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. 거  38조 원의 비용이 

발생할 수 있다는 경총의 연구결과도 놀랍지만, 이것이 사회경제와 제품․노동시장 정합

인 임 (구성)체계 개편을 한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미래지향 인 문제

해결을 강조한다는 에서 희망으로 다가오기도 한다.  
이 은 통상임  문제가 발생하게 된 책임소재에 한 공방이나 법제도 인 해결방안

을 다루지는 않는다. 신에 과연 우리나라 상여 의 실체는 무엇인지, 그리고 경 리 

에서 상여 을 포함한 재의 임 (구성)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고 바

람직한 것인지를 모색하기로 한다. 상여 을 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최근 통상임  

논란의 핵심이 상여  문제이기 때문이다. 상여 을 포함한 임 (구성)체계의 합리화 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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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에 한 논의는 증 하는 경 의 불확실성이나 2016년부터의 정년 60세 의무화와 같은 

제품․노동시장의 맥락 속에서 진행하고자 한다.

Ⅱ. 우리나라 기업의 상여금 변천과정

일본 상여  제도가 일제하의 우리나라 상여 의 기원이었다는 에서, 그리고 우리나

라의 상여  개과정이 일본과 거의 흡사했다는 에서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은 

우리나라 상여 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. 일본 상여  제도의 개과정은 

에도(江戶, 1603～1867년)시 , 메이지(明治, 1868～1912년)시 , 다이쇼(大正, 1912～1926
년), 제2차 세계  이후, 1990년  성과주의 인사제도 확산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.(大湾 
秀雄․須田 敏子, 2009). 에도 시  상여 의 기원은 연말 떡값과 여름 용돈이었다. 메이

지 시 에는 공원(工員)을 제외한 일부 직원(職員)에게만 이익배분 방식으로 상여 을 지

하는 행이 등장했다. 다이쇼 시 에는 공원들의 업과 요구로 공원에게도 상여 을 

지 하기 시작했지만 지 액의 차이가 매우 심했다. 제2차 세계  이후에야 직원과 공

원 간 상여  지 률이 평 화되었다. 1990년  반 이후 성과주의 인사제도 시기에는 

상여 과 기업이나 부문의 실 과의 연계성 강화  개인업 에 따른 차등지 의 확 가 

특징이었다. 
우리나라 상여 의 기원에 해서 식민지 시  일본의 향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

데, 확실히 일본의 향은 무시할 수 없지만 원래 한국에도 이 제도에 한 경 자의 사

상을 부터 싹트고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(안춘식, 1992). 1953년의 근로기 법 

제94조 제5항에서 퇴직 , 상여 과 최 임 에 한 사항도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내용

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을 보면 상여 이 희귀한 제도나 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

보인다. 1950년 까지는 일반 으로 직원에게만 상여 을 지 하 고 공원에게는 명칭

을 달리해서 약간의 떡값이 지 되는 정도 던 것으로 평가된다. 당시 직원에게 지 되

는 상여 은 액도 최소 몇 개월분에서 1년분에 해당되는 것도 있었는데, 당시의 상여

은 경 실 에 크게 연동되었고 직원은 경 자에 가까운 신분이었다는 에서 이익배분

형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(박청산, 1972, 1977). 
1960년  이후에 종업원 원 지 이 확산되었지만 직원과 공원 간 지 률은 차등지

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1960년  상여  련 큰 변화는 당시 노동청의 행정

조치 변화이다. 노동청은 1969년 5월 15일 이후 상여 을 평균임 에 포함시켰다. 이것은 

상여 을 임 에 포함시켰다는 에서 그 동기를 논외로 한다면 결과 으로 이익배분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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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여 으로부터 후불임 으로서의 상여 으로 상여 에 한 행정  정의를 내린 것으

로 평가할 수 있다. 일단 임 으로 정의된 상여 은 이후 43년의 시간이 흐른 2012년에는  

마침내 통상임 에 포함된다. 당시 노동청의 규는 다음과 같다. 

1969년 5월 13일 노동청 규 제71호 통첩

1. 소  상여 을 평균임  산정기 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앞으로 업

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.

2. 상여 이 단체 약,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례로서 계속 지

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 의 지 이 법 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

는 근로의 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 으로 취 되어야 할 것임. 그러므로 평균임  산정에 

있어서는 이러한 정기 으로 지 되는 상여 은 지 회수(연 1회 는 4회 등)를 불문하고 평균임  산

정기 에 산입함이 타당함(박청산, 1977).

<표 1> 1971년 연간 상여  지  황

업체명 지 률(%) 지 시기

극동쉘석유

호남정유

한진그룹

한국자동차보험

강원산업

동립산업

한통운

한국은행, 산업은행

시 은행, 감원

제일모직

앙일보

동양방송

동양TV

동아일보

조선공사

한독약품

용양회

그룹

400

500

300

400

340

200

400

400

400

500

300～400

300～400

300～400

500

400

400

250

400

분기별

연말, 구정, 6월, 추석, 월동

하기, 추석, 연말

분기별

단오 , 추석, 월동, 연말

추석, 구정

분기별

분기별

분기별

6월, 12월

하기, 월동, 연말

하기, 월동, 연말

하기, 월동, 연말

연말, 창립기념일, 6월, 월동

분기별

추석, 연말

추석, 연말

하기, 연말

자료:박청산(1972).

1970년 에 상여  제도가 보편화되어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. 한국경 자 회가 

1969년 4월 1일～1970년 3월 31일간 국의 89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, 상여  지 률 

실태는 100% 이하가 15%, 101～200% 38.7%, 201～300% 12.5%, 301～400% 25%, 400% 
이상 8.7%이었다. 상여  지 근거는 기업주 임의 41.8%, 취업규칙 37.9%, 단  5.1%, 기
타 15.2%로 나타났으며, 상여  지 의 취지는 생활보조 56.9%, 공로보상 24.1%, 습  

지  16.4%, 이익배분 2.5%로 나타났다(김윤환, 1971). 한국경총의 회원사 조사에 의하면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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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7년에 상여  제도가 없는 경우는 생산직 9.1% 사무직 7.9% 지만, 상여  제도가 없

는 기업은 1983년 조사의 경우 1.1%, 1987년 조사의 경우 0.3%에 불과했다(안춘식, 1992). 
<표 1>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 반 기업을 필두로 상여  400%를 분기별로 지

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, 특히 400% 정기 지 은 공공부문과 은행권에서 주도

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공공부문과 은행권에서는 경 실 과 무 하게 상여 의 지

조건과 정기  지 주기에 해서 단체 약으로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평

가되고 있다(박청산, 1972).
1980년  이후 상여  지 의 직원과 공원 간 평 화가 이루어졌고, 상여 이 총보상

에서 차지하는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 다. 직원과 공원의 상여  지 률 평 화와 

련해서 1976년 모 기업에서 직원은 100%를 지 하는 반면, 공원은 50%만 지 해서 사

회  이슈가 되기도 했다(박청산, 1977). <표 2>에서와 같이 상여  지 률 600% 이상 사

업체의 비 은 1980년  1.9%에서 1996년에는 35%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. 시기별로는 

1987～1988년 이후에, 규모별로는 기업이, 그리고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이 상여  지

률 증가를 주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(김식 , 1998).

<표 2> 제조업의 상여  지 률 변화

(단 : %, 개수)

1978 198 1985 1990 1995 1996

199% 이하

200～299%

300～399%

400～499%

500～599%

600% 이상

16.8

33.9

15.1

23.5

 6.2

 4.5

21.7

35.6

15.0

22.7

 3.1

 1.9

18.4

31.7

15.8

24.6

 4.7

 4.9

4.4

15.7

18.8

24.1

16.5

20.5

 6.1

 8.5

13.8

25.9

14.5

31.1

 7.2

 8.0

11.7

23.1

15.0

35.0

사업체 수 894 984 1,351 1,512 1,628 1,731

자료 : 한상공회의소, ｢표 자모델임 조사보고｣, 각 연도; 김식 (1998)에서 부분 발췌.

Ⅲ. 상여금의 규모와 특징 및 기능

2012년 재 민간 체 기  임 총액에서 고정상여 이 차지하는 비 은 7.6%인데, 
고정상여 의 비 은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한다(표 3 참조). 5인 미만 사업체의 

경우 고정상여 이 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2.1%에 불과하지만, 300인 이상 사업

체의 경우 그 비 이 13.4%이다. 고정상여 의 비 은 근로자조사 자료보다 사업체조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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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. 100～299인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정상여  비 을 비교

하면 근로자조사 자료인 <표 3>의 경우 10.2%와 13.4%임에 비해 사업체조사 자료인 <표 

4>의 경우 해당 수치가 각각 14.2%와 17.3%로 더 높게 나타난다. 이러한 차이는 사업체 

단 에서 고정상여 이 있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용 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

보인다. 를 들어 연 제를 용받는 사원의 경우 고정상여 을 용받지 않는다고 응

답할 수 있다. 여하튼 사업체조사 자료인 <표 4>를 보면 1,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고정

상여 의 비 이 20%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

<표 3> 2012년 임 구성 황:근로자조사 자료 
       (단 : %)

정액 여
과

여

특별 여

통상임
기타수당 고정상여 변동상여

기본 통상수당

 체(민간) 70.5  7.6 4.0 5.6  7.6 4.7 

1～4인 90.5  3.2 1.7 0.9  2.1 1.5 

5～9인 81.6  6.3 2.7 2.1  4.2 3.0 

10～29인 74.7  7.7 3.7 4.6  5.9 3.4 

30～99인 69.0  9.4 3.9 7.8  6.3 3.6 

100～299인 62.4 10.4 4.5 8.5 10.2 4.0 

300인 이상 55.8  7.6 6.2 7.3 13.4 9.7 

주 : 변동상여 은 특별 여에서 고정상여 을 차감한 잔여분임. 특별 여는 2011년 지 액임. 

자료 :고용노동부, ｢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｣, 2012년 원자료. 고정상여는 2012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추

정. 정진호(2013)에서 재인용. 

<표 4> 임 구성 내역:사업체조사 자료 
 (단 : %)

정액 여
과

여

특별 여

통상임
기타수당 고정상여 변동상여

기본 통상수당

2008

(N : 6,732)

 체 54.1 10.0 4.7 12.8 15.1 3.3 

100～299인 54.8 10.5 4.7 13.2 14.2 2.7 

300인 이상 52.3  9.0 4.9 11.7 17.3 4.8 

300～499인 54.9  8.0 4.8 13.2 15.4 3.7 

500～999인 50.8 10.2 4.7 11.7 18.0 4.6 

1,000인 이상 49.6  9.3 5.4  9.0 19.7 7.0 

주 : 100인 이상 사업체를 상으로 한 조사 자료. 표 직종 정규직 근로자  (근속, 연령, 직 상) 평균 인 근로자를 

기 으로 응답하도록 하 음(합계 100%). 

자료 :고용노동부(2008), ｢임 제도실태조사｣.



특집_67

통상임금과 임금구성체계 합리화 방향

고정상여 은 우리나라 연공임 의 상징인 호 과 어떤 련이 있는가? 우선 한국노

동연구원의 2007년도 사업체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호 의 황을 살펴보면 략 

60% 정도의 사업체가 호 을 기본  구성항목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연 제

를 도입한 사업체들  공식 으로는 호 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호 제를 운 하는 

경우들이 많다는 을 감안하면 사실상 호 제는 [그림 1]보다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

이다. 

      [그림 1] 기본  구성 항목 분포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:한국노동연구원, ｢2007년 사업체패 조사｣(N=37,858).

고정상여 의 존재 여부나 고정상여 이 존재하는 경우 상여  지 률과 호 제 사이

에 어떤 련이 있는지를 로짓회귀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

이 <표 5>이다. 분석결과를 보면, 호 제가 존재하는 경우 고정상여 이 존재할 확률이 

각각 2005년 1.7배, 2007년 2배, 2009년 2.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, 고정상여 이 존

재할 경우 상여  지 비 도 2005년과 2007년 각각 68%와 72% 정도 더 높은 것으로 

나타났다.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정상여 과 호 제 사이에 한 련성이 있다는 을 

시사한다.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도 고정상여 의 발  해체와 련해서 실천

 함의를 갖는다. 컨  고정  상여 을 기본 으로 흡수하더라도 연공성을 가능한 

탈색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기본  흡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다. 

<표 5> 고정상여 과 호 제

2005 2007 2009

존재 확률 지 비 존재 확률 지 비 존재 확률 지 비

1.73배(+) 67.8%(+) 2.08배(+) 72.3%(+) 2.12배(+) insig.

주 : 자세한 내역은 김동배(2013)를 참조.

자료 :한국노동연구원, ｢사업체패  2005～2009년｣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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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상여 의 보상 유연성 기능은 없을까? 이미 행정 으로는 1960년  말에 이익배분

이 아니라 임 으로 정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여 의 원래 취지도 이익배분이었

다는 을 감안하면 고정  상여 이라 해도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보상 유연성 기

능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. 를 들어 최강식․이규용(1999)은 1998년 우리나라 비농 

10인 이상 사업체의 임 변동에서 특별 여의 하락폭이 17%로 과 여의 하락폭 15%
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업이 상여 을 심으로 임 조정을 실시했다

고 추정하 다. 이들이 1998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1998년 4월～10월간 고

용조정을 실시한 304개 사업체  57.7%가 상여  감축 등 임 삭감을 실시하 던 것으

로 나타났다. 이러한 실증연구와 같이 고정성이 강한 정기상여 이라 해도 경기침체기에

는 임 조정의 일차 인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, 이를 살펴보기 해 성장률

과 임 증가율을 도시한 것이 [그림 2]이다. 이에 의하면 상여 은 외환 기 이 에는 증

가율이 가장 높아 임 상승을 주도했던 반면, 외환 기와 융 기 시기에는 가장 하락

폭이 크게 나타나, 장기 으로 보면 경 실 에 따른 임 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

되었음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보상 유연성 기능은 고정상여 의 발  해체와 련해서 

요한 함의를 갖는다. 이 기능이 존재한다면 고정상여 의 일정부분을 성과배분형 변동

상여 으로 환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

[그림 2] GDP성장률, 임 총액, 과 여, 특별 여 증가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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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:물가상승률이 감안된 실질GDP성장률  각종 임 (총액, 과, 특별 여)증가율.

자료 :한국노동연구원, 내부자료(10인 이상 산업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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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임금구성체계 합리화 방향 

상여 을 심으로 한 통상임  문제가 모든 기업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

는다. 상여  비 이 미미하거나 이미 고정  상여 을 부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제

으로 응한 기업의 경우이거나 만일 법제도 변화가 고정상여 을 통상임 에 포함하

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경우가 그 들이다. 그리고 설사 고정상여  비 이 꽤 높더라도 

노사간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만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우도 통

상임 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임 구성체계 합리화 방향에 한 논의도 당

장의 시 한 과제는 아닐 것이다.
그러나 법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든, 고정  상여 이 당장의 안으로 심각한 

문제로 다가오든지의 여부와 계없이 경 리 에서 고정상여 의 합리  개편이 

필요한 것으로 보인다. 특히 근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 상황, 제품시장과 노동시장의 

특성을 감안하면 고정상여 의 합리  재편을 계기로 한 임 (구성)체계의 합리화가 

요하다고 단된다. 게다가 ‘모든 조건과 연 도 같지만, 한 사람은 고정상여 이 500%이

고 다른 사람은 250%라는 이유로 과근무시간당 임 이 달라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?’
라는 어느 법학계 원로 교수님의 질문은 고정상여 의 통상임  포함이 정의(justice)와 

련된 근본 인 질문일 수 있다는 도 시사한다. 
잘 모르는 법 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고정상여 은 상여 (bonus)의 원래 기능인 

이익배분형의 성과상여 으로 일차 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. 회사의 경 실

과 연동해서 지 되는 이익배분형(profit sharing)의 성과상여 은 단 당 노무비를 증가시

키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도 합당한 임 을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임 제도로 평가되고 

있다. 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경 의 불확실성은  더 높아지고 있다. 경

<표 6> 고정상여 과 성과배분형 변동상여 의 분포 

2005 2007 2009

빈도 % 빈도 % 빈도 %

둘다 없음  2891   7.6  5322  14.1  9220  22.9

변동상여 만 있음  2217   5.8  2790   7.4  4541  11.3

고정상여 만 있음 18830  49.4 18045  47.7 19961  49.5

둘다 있음 14177  37.2 11701  30.9 6622  16.4

 체 38115 100.0 37858 100.0 40345 100.0

 

자료:한국노동연구원, ｢사업체패 조사｣, 각 연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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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확실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와 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도 한치 앞을 

장담할 수 없을 정도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. 이익배분형의 성과상여 은 경 의 불

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가격경쟁력과 합당한 임 수 을 보장하는 유력한 임 제도

이다. 
<표 6>에서와 같이 이익배분형의 변동상여 이 없이 고정상여 만 운 하는 경우가 

반 정도로 나타나는데, 이 사업체들은 우선 으로 고정상여 을 (일부) 이익배분형 성

과상여 으로 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다만, 이익배분형 성과상여 과 련해

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연 총임 에서 차지하는 비 이 어느 정도가 최 인가라는 

이다. 무 비 이 클 경우 임 의 안정성이 해되는 반면, 무 비 이 을 경우 동기

부여 효과가 없어지며 단 당 노무비 통제효과도 감소한다. 성과상여 의 최  비 에 

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사업체별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이 일차 인 방안일 것으로 

보인다. 이익배분형 성과상여 을 노사 계론에서는 재무  참여(financial participation)로 

지칭하듯이 이것은 력  노사 계의 구축과 련해서도 요한 의미를 갖는 임 제도

이다. 
일정부분을 이익배분형 성과상여 으로 환하고 남은 고정상여 은 말끔하게 기본

으로 환하여 임 구성을 간소화하는 것이 그 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 인 방안

으로 보인다. 호불호와 역사  평가를 떠나 외환 기 이후 속하게 확산된 우리나라의 

연 제는 임 구성을 간소화하는 선  역할을 수행했다. 다만 이 경우 노사 모두 진지

하게 고민해야 하는 목이 고령화시  임 의 연공성 문제이다. 임 의 연공성과 고령

자 일자리 간에는 부(-)의 계가 있다는 은 리 알려진 사실인데, 우리나라의 임 은 

강한 연공성이 특징이다. 그동안 임 피크제라는 임시 방편을 통해 임 양보와 고용연장

의 교환이 가능했지만, 정년 60세가 법  의무화되면서 그나마 임 피크제의 존립 근거

도 을 받고 있다. 정년 60세 시 에 고령인력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해서는 연공

성의 완화나 탈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임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데, 고정상여

의 재편이 그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. 고정상여 을 기본 으로 환할 경우 연공성이 

강한 기본 에 그 로 포함시키지 않고 연공성이 탈색되거나 완화된 형태의 기본 으로 

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. 그 구체 인 방법들과 련해서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 

기업들이 시도해왔던 지난했던 임 체계 개편 시도들이 해답의 단 를 제공할 수 있을 

것으로 보인다(石田 光男, 2006; 阿部 正浩, 2006). 
개별기업 수  노사당사자의 임 (구성)체계 개편을 진하고 활성화하기 한 앙단

나 국수  노사단체의 합당한 리더십이 매우 아쉽다는 지 들이 많다. 물론 피치 못

할 사정들도 있겠지만, 비명만 지르거나 뒷짐만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 이고 

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 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단 사업장 노사를 리드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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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는 모습이 아쉽다는 지 들은 호소력을 지닌다. 정부도 개별기업의 임 (구성)체계 개

편과 련해서 필요한 법제도나 행정  지원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아

낌 없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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